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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수입 증가, 도시화율 제고, 프리미엄 소비 추구 등 화장품 소비 개념의 전환 등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4,84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함

·2011~2015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CAGR)은 20.6%에 달함 

·2011~2015년 인구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1인당 화장품 소비액은 169.8위안에서 

352.4위안으로 늘어남  

·5년 간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액은 약 2배 가량 증가함  

·이런 추세로 2015년 중국의 화장품 소비액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위의 

화장품 소비시장으로 부상함 

1

[표1] 2011~2018년 중국 화장품 소매시장 규모 (단위 : 억 위안, %)

화장품소매교역규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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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온라인 소비재 쇼핑에서 화장품이 30~40% 수준의 비중을 차지

·2015년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상 거래액은 1,76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46.4%임

·2016년 중국 연중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 당일, 중국 온라인 상 화장품 매출액은 총 매

출액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212억 4천만 위안으로 집계. 2,000억 위안 이상의 광

군제 화장품 소비에서 14.9%가 해외직구로 나타남 

＊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节는 매년 11월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솔로들을 위해 처음 시작한 쇼핑 할인 행사, 2016년 광군제 매출액은 

1.027억 위안으로 집계

· 중국 현지 컨설팅사 Syntun星图数据는 2018년 이후 화장품 소비 중 50%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 

[표2] 2011~2018년 중국 화장품 온라인상 거래 규모 (단위 : 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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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채널: 중국 주요 B2C 온라인 매장에서 티몰 과 징둥 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알리바바 산하의 티몰이 63.9%의 시장을 장악, 징둥이 28.2%의 시장점유율로 그 뒤를 

쫓고 있음. 이하오덴 , 쑤닝이거우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은 5% 미만

으로 집계

·이는 티몰과 징둥이 온라인 시장을 운영해 온 시간이 길고 규모가 가장 큰 종합 온라인 쇼

핑몰이며 '티몰 글로벌 ', '징둥 글로벌 ' 등 해외브랜드 전문 취급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선점

- 영업방식: 각 화장품업체들은 주로 티몰, 징둥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

영하는 방식을 취함 

  ·각 화장품 업체의 직영매장 외에도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티몰, 징둥 등)에서 

 직접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방식이 23.9%의 비중 차지

[표3] B2C 온라인 매장별 시장점유율 [표4] 화장품 온라인 매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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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yn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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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최근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 중

·2016년 중국 토종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43.4%를 기록했으나 2016년 중국 온라인 화

장품 최대 매출 TOP 10 브랜드 중 토종브랜드는 단 1개(Carslan) 뿐임

·이는 토종 브랜드들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며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

·TOP 10 브랜드 중 대부분은 스킨케어 용품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을 주로 취급 하

는 브랜드임

자료원: (Syntun)

[표5] 토종, 해외브랜드 [표6] 2016년 화장품 온라인 시장 TOP 10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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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해외직구 상품별 비중 [표8]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별 비중

52.0%

24.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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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화장품

바디케어

자료원 : Syntun

- 분야별: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아직까지 ‘스킨케어 용품’과 ‘바디케어 용품’이 

절대다수 시장을 점유

·스킨케어 용품이 40.9%, 색조화장품이 22.8%, 바디케어 용품이 36.3%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보고서에서의 화장품 분류

 - 스킨케어: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마스크팩, 아이팩, 립팩, 톤업크림, 립밤, 선베이스 등

 - 색조화장품: BB 크림, 에어쿠션, 팩트 파우더, 아이펜슬, 블로셔, 립스틱, 마스크라 등

 - 바디케어: 샴푸, 린스, 헤어 컨디셔닝 오일, 바디워시, 바디로션 등

- 해외직구: 해외직구 화장품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킨케어 용품, 색조화장품, 바디

케어 용품이 각각 52%, 24.7%, 22%로 나타났음. 

·P&G,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바디케어 용품

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 티몰 등 온라인 종합몰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

·중국 해외직구 TOP 10 인기화장품 브랜드 중 지방시, 크리스찬 디올, 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가 1~3위에 랭킹

·한국 브랜드 리더스와 메디힐이 10위에 랭킹되었으며, 이는 한국 마스크팩이 중국 소비

자들 사이에서 인기상품으로 부상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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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4, 2015년 연속 2년 간 對 세계 수출이 전년대비 50% 대의 증가율을 보임 

對

[표9] 연도별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단위 : 천 달러, %)

자료원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791,399  75.4  1,032,429  20.2 -241,030

2011년 813,978  2.9  1,203,465  16.6 -389,487

2012년 977,866  20.1  1,239,181  3.0 -261,315

2013년 1,231,289 25.9 1,275,188 2.9 -43,899 

2014년 1,873,570 52.2 1,386,355 8.7 487,215 

2015년 2,910,136 55.3 1,397,171 0.8 1,512,965

2016년 4,178,421 43.6 1,434,067 2.6 2,7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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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16년 화장품 수출 현황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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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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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기타

- 국가별 화장품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국가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위 10개국 수출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음

[표10] 화장품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1,172,166 40.3 중국 1,569,712 37.6 33.9 

2 홍콩 687,200 23.6 홍콩 1,244,089 29.8 81.0 

3 미국 238,084 8.2 미국 346,972 8.3 45.7 

4 대만 139,419 4.8 대만 182,674 4.4 32.6 

5 일본 137,788 4.7 일본 135,952 3.3 -2.5 

6 태국 93,321 3.2 태국 118,331 2.8 26.8 

7 싱가포르 65,737 2.3 싱가포르 93,869 2.2 42.8 

8 베트남 53,656 1.8 베트남 71,399 1.7 33.1 

9 말레이시아 47,989 1.6 말레이시아 60,938 1.5 27.0 

10 러시아 연방 35,591 1.2 러시아 연방 47,817 1.1 34.4 

자료원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비중 %)

자료원 :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7)



중
국
 화
장
품
 및
 식
품
 시
장
 현
황

C
h

ap
ter 1  

13

-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입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12] 對중국 화장품 수출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금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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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www.kcci.re.kr)  주) 좌축은 금액, 우축은 증가율 표시

자료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수출가이드북(2017년) 

1172.1

- 제품 유형별로 보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은 기초화장품으로 

4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제품류, 기타 조제향료·화장

품·화장용품류, 그리고 샴푸순으로 수출되고 있음

[표13] 2016년 對중국 제품 유형별 화장품 수출 비중

41.8%

29.6%

10.5%

5.3%

기초화장품류
기타미용또는 
화장품제품류

기타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류

샴푸종류 비중(%)

기초 화장품류 41.8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제품류
29.6

기타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류
10.5 

샴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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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터우구원 이 발표한 '2017~2021년 중국 식품산업 투자분석 및 전망'에 따르

면 2015년 식품공업 중 규모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이 11.3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연평균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금납부액이 9,643억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71.4%, 연평균 11.4% 증가 

·식품공업의 이윤총액은 8,028억 위안으로 2010년보다 56.9% 증가, 연평균 9.4% 증가

[표1] 2011~2015년 중국 GDP, 규모이상 공업기업 및 규모이상 식품공업기업 증가치 추이 비교

규모이상공업증가속도식품산업증가속도 GDP증가속도

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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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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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52013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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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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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 12월), (sohu.com)

8.3

6.1

13.9

9.3

7.7 7.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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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단위 : %)

2 Chinese Foods Marke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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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1~2015년 중국 식품공업 중 규모 이상 기업 이윤총액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

규모이상 기업이윤 총액 규모이상 기업이윤 증가율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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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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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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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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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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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sohu.com)

7581

25.2%

13.6%

1.2%

- 중국 식품공업의 경영소득 현황을 보면 산둥, 허난, 장쑤, 쓰촨, 광둥, 후난, 안후이, 

지린 등 상위 10개 지역이 중국 식품산업의 66.5%인 7억 4,328억 위안을 차지 

·'12.5' 규획기간(2010~2015년) 중국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의 식품산업 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3] 2015년 중국의 권역별 식품산업 경영소득 현황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sohu.com)

권역명 경영소득 특징

 동 부 4조 9,700억 위안('10년 대비 52.5% 증가) 중국내 식품산업의 우세 지역  

 중 부 3조 1,500억 위안('10년 대비 117.2% 증가) 농업자원 우세로 식품산업 급속 성장 

 서 부 2조 2,100억 위안('10년 대비 84.2% 증가) 식품공업 육성 정책으로 식품산업 성장 가속화 

 동 북 1조 2,700억 위안('10년 대비 39.6% 증가)  4개 권역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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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중국의 식품소비는 50%, 그 가치는 1조 달러 초과 예상 

- 특히, 향후 5년 간 중국정부는 1억 명의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즉 도시화율을 

60%대로 올릴 것을 추진. 이에 따라 2,3선 도시의 대중화된 소비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4] 향후 10년 중국의 식품소비 예상치
(단위 :억 달러)

7,500억
달러

1조
1천억
달러

도시농촌 CAGA

2015 2025

자료원 : 국가통계국, 네덜란드합작은행 

CAGA +4.6 %
+49 %

5,100 달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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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주체별 소비행태

자료원 : 중국식품산업발전 현황 분석(2016.12월), (sohu.com)

구분 특징 내용

바링허우 

(80后)

소비 구매력 제고, 

스마트한 소비, 

품질 중시

·새로운 소비행태, 방대한 구매력, 잦은 소비 

·바링허우는 중국 인구의 1/3인 4억 5천만 명에 달함 

·바링허우, 향후 5년 간 전체 소비의 65% 차지 예상 

·품질, 신선한 제품에 대한 호기심, 건강한 생활방식 선호  

·바링허우의 90%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 및 고급 식재료에 지출 희망   

·대부분 바링허우 세대가 수입제품 및 유기농식품 구입 희망, 또한 마트의 

   신선코너에서 쇼핑하는데 시간을 투입함  

 고령층 

인구 고령화 추세 

뚜렷, 

건강보조 및 

기능식품 선호

·60세 이상 인구 매년 3% 성장, 2035년 중국 총인구의 27% 점유예상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 외에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발생   

·중국내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비교적 발전이 느린 반면, 수요량은 급증 

·해외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기회 모색 가능   

·고령층은 식품의 기능성과 건강성, 저혈당, 고지혈 감소, 섬유질이 많은 

   식품 등에 관심을 가짐

두 자녀 

정책 실시

영유아용 

조제분유 

유망

·2016년 1.1일부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따른 신생아 출생 증가로 

   조제분유가 식품 소비 성장 견인  

·영유아 관련 용품, 특히 조제분유 소비 확대 예상  

·향후 5년 간  영유아 조제분유 소비량은 연평균 9-10% 성장 예상 

[표6] 중국 인구 노령화 추세
(단위 :천 명, %)

자료원 : 2017 , (xinmin.cn),

증가속도_연령(20-60세)연령 : 60세 이상

증가속도_연령(20-60세)연령 : 20-60세

증가속도_연령(60세이상)연령 : 0-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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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적인 예로 포장식품 중 견과류 간식은 최근 들어 인기가 좋아, 라면, 단  비스킷, 

사탕, 쿠키, 젤리, 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류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방식을 반영한 음료류가 음료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와 과즙음료는 2015년 판매량 모두 1~3%의 감소세를 보인 반

면, 소프트 음료, 신선한 생과일 및 야채, 커피음료, 운동 및 기능성 음료 등이 소비자들

의 관심을 끌고 있음

[표7] 음료시장 연 판매액 증가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p)

탄산음료 0.4% -0.1% -0.2%

생수(병포장) 10.6% 7.8% 7.0%

기능성음료 19.1% 13.8% 13.6%

차음료(용기 포장) 3.7%  -1.6% -0.2%

병/캔커피  17.0% 21.2% 21.1%

과즙음료 -3.6% -2.6% -2.9%

자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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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소비의 급속한 증가, 샐러드, 올리브유, 치즈 버터 사용 및 각종 서양식 케익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음

- 커피를 예로 들면, 2015년 중국인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은 매년 63g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 평균치 1.2kg보다 낮으나, 하지만 소비수준 향상 및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숙함으로 인해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커피소비량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280만 자루(자루 당 6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음용 커피 종류도 인스턴트 커피에서 점차 원두커피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특히 1, 2선 도시에서 커피 음료의 소비는 거의 일상화가 되었으며, 커피전문점의 급속한 

증가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포도주 또한 서양 생활패턴 중 하나로 최근 들어 대중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소비자들의 포도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커지면서 고급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집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시진핑정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고급 포도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반면에 중저가의 포도주에 대한 개인 소비는 증가함 

·향후 중국이 포도주 소비의 주력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소비자들은 포도주의 

대중화와 소비 업그레이드에 따라 중저가 포도주에서 프리미엄 포도주 소비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수입식품의 보급 또한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올리는 데 기여함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입식품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 

·'미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최대 수입식품 소비국으로 그 시장 규모는 

4,8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 

·중국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수입식품 가격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다고 인식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수입식품 구매 고려요소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시(29%) → 가격의 합리성 여부(27%) → 제품의 완전무결 

    여부(15%) 등으로 나타남 

·설문대상자들은 수입식품 구입시 소비금액은 100~200위안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 

26%의 설문대상자들은 매 달 수입식품을 두차례 이상 구입, 그리고 수입식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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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가공식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5,355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을 포함한 2016년 국가 전체 수출액은 4,954억 달러로 전년대비 

5.9% 감소

[표1]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추이
(단위 :억 불)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농림수산 농림축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0 29 28 30 34 34 34
38

45 48

59

77 79 83 8080

15 16 16 19 21 22 23 25
30 33

41

54 56 57
62 61

6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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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현황
(단위 : 백만불, %)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구분 국가
2015 2016 증감률 

(B/A)
증감액 
(B-A)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합계 8,028.4 100.0 8,592.6 100.0 7.0 564.2

1 일본 1,832.2 22.8 1,895.8 22.1 3.5 63.6

2 중국 1,360.5 16.9 1,473.9 17.2 8.3 113.4

3 미국 859.0 10.7 957.2 11.1 11.4 98.2

4 베트남 460.7 5.7 500.3 5.8 8.6 39.6

5 아랍에미리트 335.4 4.2 415.7 4.8 23.9 80.3

6 홍콩 399.2 5.0 388.6 4.5 △2.7 △10.6

7 대만 290.7 3.6 332.0 3.9 14.2 41.3

8 태국 215.0 2.7 295.1 3.4 37.2 80.1

9 인도네시아 161.0 2.0 170.4 2.0 5.8 9.4

10 호주 165.0 2.1 169.9 2.0 3.0 4.9

[표3] 2016년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25.5%

16.9%

22.1%

11.1%

17.7%

6.7%

중화권

아세안

일본

미국

기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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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6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국가명 품목명 수출금액(백만 달러) 증감률(%)

일    본 

파프리카 93.3 9.8

김 78.3 53.0

김치 47.1 5.7

중    국

조제분유 104.9 11.6

라면 75.3 94.3

김 68.2 2.7

미    국

음료 69.0 10.1

라면 35.6 20.1

배 29.5 13.5

인삼 17.8 25.2

베 트 남

라면 7.0 90.4

배 5.0 114.5

딸기 1.0 10,375.9

대    만

 

김 18.9 19.4   

라면 16.4 21.7

양파 4.1 4,053.1

홍    콩  

굴 12.8 59.7

포도 1.4 145.3

해삼 9.2 △36.2

김 7.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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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ese Trade Laws and Regulations

- (시행) 중국은 2016년 4월 8일부 종전 해외직구 제품에 적용해 오던 행우세를 대폭 개정

- (주요 내용) 중국 재정부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를 통한 수입 및 행우세 정책 조정'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4월 8일 이후로는 

해외직구 제품은 모두 개정된 세율을 적용 및 납부해야 함  

* 행우세行邮税 개인물품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관세 대신 부과하는 간이 관세 

  (일종의 우편세)

[표1]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

구   분 2016.04.08 이전 2016.04.08 이후 비   고

일반무역

소비세 30% 

증치세 17% 

관세 2∼5%

'16년 1월 1일 고급화장품에 한해 소비

세율 15% 하향 적용 

개인물품

행우세 적용 

- 화장품 5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개정 행우세 적용 

- 스킨케어 30%, 

- 메이크업, 향수 6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스킨케어 행우세↓ 

메이크업 향수 행우세↑ 

(스킨케어 166위안 이하, 

메이크업 83위안 이하 면세)

해외직구 

행우세 적용 

- 화장품 50%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종합세 적용 

- 1회 관세면제 한도 

   (2천 위안으로 상향) 

* 기존 : 1천위안  

-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 한도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 관세는 0%로 설정  

-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된 

   행우세 폐지

100위안 이하 제품  

면세 혜택 없음

자료원 :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아모레퍼시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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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2.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3. 기타 상품은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 (시행) 기존에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스킨케어(0%), 컬러(30%), 고급화장품

(30%)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부과함  

·하지만 고급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실상 컬러제품에만 30%의 소비세 부과 

- (주요 내용) '16년 1.1일부 고급 화장품(고급 미용수식류, 고급 스킨케어류)에 대해 소

비세율(15%) 부과  

·고급제품의 기준: 세금포함 제품가격 이 10위안㎖(g), 또는 15위안/장 이상 제품을 

가리킴 

·따라서 기존에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6.10월 1일 부터

는 일부 고급제품(아이크림, 에센스 등 용량 단가가 높은 제품)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

   * 컬러제품의 경우, 가격에 따라 소비세가 없어지거나 15%로 하향되어 부과될 예정  

-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 위생규범’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됨 

- (주요 내용) 개정된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동 규범에서는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성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금속 제한량을 조정함  

*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 디옥산은 30㎎/㎏로 초과 금지

* 석면은 검출 자체 금지  

- 기존의 ‘위생규범’과 비교해 사용금지, 제한성분과 허가 성분표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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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구   분 총   합 추   가 수   정 삭   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자료원 : 중국국가식품약품관리총국(CFDA)

구   분 표시방법

자외선 차단 지수 

(SPF)

2-5 실제 측정값

6-50

상한 : 실제 측정값(정수) 

하한 :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실제 측정값 보다 낮은 숫자 중 가장 높은 5배수 중 낮은 값

50 초과

1)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 50 : 50+ 

2)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 50 :  

상한 : 50+ 

하한 : 실제 측정값 - 95% 신뢰구간값

자료원 : 아모레퍼시픽(2017),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방법이 수정됨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방법을 새로 추가함     

-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법 변경(30+ → 50+)

- 한편,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 가능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CFDA(중국국가식품감독관리총국)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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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중국 CFDA에서는 2017년 1월 17일 상하시 푸동신구에서‘최초 수입되는 비특수

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

- (주요 내용)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하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되는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

·이번 조치의 목적은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하는‘최초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

록업무의 규범화, 효율화에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등록 시스템을 통해 CFDA, 

CIQ(수출입검험국), 해관 등에도 위생허가증 품목별 등록서류가 공개됨에 따라 철저한 

수입 화장품관리를 추진함에 있음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주요 내용)

·책임자 수권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상하이 푸동신구에 소재한 기업

법인을 영내 책임자(재중 책임회사)로 수권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 

·관련 서류 제출 

 -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음 (現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1.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표(온라인 작성)

  2.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온라인 작성) 

  3.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4.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5.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6. 제조공정도 

  7. 제품기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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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9.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10.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11.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12. 역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13.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에 도움이 될만한 기타 자료

·등록자료 감독 및 검사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제품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해 중점 심사 진행 

  ☞ 기존에는 사전에 진행했던 단계를 등록 후 사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임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게 30일 내에 자료보완 등의 

요구 가능 

 - 이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함. 즉 최장 30일 간 수입, 판매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됨 

· 위법사항 및 안전성 문제 발견시 

 - 관련 제품의 판매 정지 및 회수 처리 

·등록정보의 변경 

 - 기존 등록사항(예: 디자인, 용기, 용량, 제조업자 등) 변경 시 관련 내용 및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책임회사 변경 시 변경 전 책임자 지정동의서와 변경 후 책임자가 제품(변경 전 이미 출시된 

제품 포함) 품질안전 책임을 부담한다는 승낙서(동의서)제출

[표3]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절차(비특수)

사전

검토

재중책임회사

*선임

접수서류

준비
시험, 검측

(화장품 행정 허가 검험기구)

CFDA

행정접수
위생허가증

발급

* 在中책임회사 : 국내 신청기업의 중국 법인의 역할을 하며, 해당 제품의 CFDA 등록, 

  신청 주체, 제출 자료, 결과, 제품 등에 대해 책임 부담, 사후 관리를 위해 위생허가증 원본 보유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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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상동

[ 표 4 ] 중국 내 화장품 통관 절차

중문라벨 사전 등록
(CIQ, 질검 총국)

수입 세관 신고
(해관)

관세 징수
(해관)

통관 확인

반출

상검 증명

발급

일반검사
(원산지 수량)

제품 검사 (상검)(CIQ) : 

샘플링 검사 (제품 안전성 CFDA 허가증과 

일치 여부 등 검사)

보세 창고 반입

* 사전조건 : CFDA 위생허가 등록 제품

- (시행) 2017년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화인 등록 , 수입기

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이하 '규정') 본격 시행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기록 작성

이 의무화되었음을 의미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임 

·'규정'은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이하 '질검총국'에 의해 공고

- (주관부처) 중국 질검총국이 등록  감독관리 업무 총괄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 심

사 등의 업무 담당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의 감독 및 관리 담당 

- (등록) 수화인은 공상등록지역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여부를 결정 

·등록서류에 변경사항 발생시 수화인은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

준을 거쳐 수정 가능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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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제출서류)

1.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화인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2.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등 사본 제출 및 원본 확인

3. 수입업체의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에 관련된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5. 경영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수량)

7.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

[표5]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

주 : * 사이트(http://ifre.eciq.cn)

- (수입기록)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수입

화장품의 해외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함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대리업체)가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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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화장품 수입 관련 필수 기재 사항

구   분 내     용

수입 화장품 수입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품명, 브랜드, 규격, 중량, 가격, 생산번호, 유통기한 및 생산일자,무역국가

(지역), 생산가공기업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수출업체(대리업체)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검사기관, 목적지, 

검사신고번호, 입국 시간, 보관장소, 담당자 및 연락처 등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에 

관련된 정보

기업 명칭, 주소, 국가(지역), 연락처 및 화장품 종류, 작성자 관련 

정보 등

수화인이 보관해야 할 수입 

기록 관련 서류

무역 계약서, 선하증권, 제출해야 할 해외공식증명서, 검사 신고서 사본, 검

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검사증명’  등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 (판매기록) 수화인은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및 리콜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 

·화장품 수입 및 판매기록은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 명확한 유통

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단,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표7] 판매, 리콜 관련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판매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 수량, 중량,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판매일시, 

수입업체 명칭 및 연락처, 화장품 회수(리콜)후 처리 방식 등 

 회수 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회수원인, 자기 

검사 및 분석. 긴급 상황 처리 방식, 후속개선조치 등

 보관 서류 
구매 판매계약서, 판매 영수증, 출하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자용( ) 화장품 

수화인은 가공 및 사용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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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6년 7월 식품안전법의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관리에 관한 법규를 

구체화한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 ’를 발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더불어 온라인 상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 

·특히 2016년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에서 대표적인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어러머 '의 비위생적인 운영 실태가 적발됨에 따라 동 법의 제정에 가속도가 붙음 

·중국 소비자 협회가 2015년 접수한 온라인 구매관련 불만은 20,083건, 이 중 

전자상거래가 95.41%를 차지하는 19,162건, 전년도보다 31.3%p 증가 

- (주요 내용)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사 수사방법에서는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을 짓도록 규정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는 해당 플랫폼에 입주한 식품생산 경영업체를 등록 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상 식품거래의 진실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내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 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방관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시하고 관련 관리감독 부서에 

고발해야 하며,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음 

·이외에 동 법에서는 '16년 10월 1일부로 보건식품, 특수의약품 조제식품, 영유아조제 

분유 등은 상품등록증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식약품감독관리부처의 검색페이지에 

링크를 걸도록 규정  

* 보건식품은 "본 상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음" 을 반드시 표기하고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중 

  특정영양분 조제식품은 온라인상 거래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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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온라인 식품안전 수사부처는 등록소재지의 식약품주관부처로 구성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와 입주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등록자의 식품약

품관리부처에서 주관토록 함 

·주관부서는 수사과정에서 현장 검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데이터, 회계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한도 부여 

•

- (시행) 2017년 3월 20일부터 상하이로 들어오는 식품 검사 및 시장유통 관리를 연결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 조례 제정  

·상하이시는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7년 1월 20일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킴  

·원래 6장이었던 동 조례에다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등 2장이 추가 

·규정과 처벌수준 모두 대폭 강화   

- (주요 내용)

1) 시장 진입기준 강화서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

화해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식용 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 통보제도 개선 

·식품과 식용 농산품 저장,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

·전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 중점 관리하는 '식품 및 식용 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식품생산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함

2) 무허가 식당 금지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식당 등은 일괄 금지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지원을 제공

하는 업체 및 개인은 법적 처분외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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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온라인 식품교역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및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비  

·온라인 식품경영 허가 및 정보공시제도의 구체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온라인 식품경영자 등재기준 표준화와 식품안전책임, 

샘플링 검사 실시, 식품경영행위와 정보검사 실시, 식품안전신용상태 공시 등 4가지 

요구사항 규정  

•

- (시행) '16년 10월 1일부 약품관리방식을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에 도입하여 해당 

산업의 규범화 실현,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  

·중국 분유 생산 업체는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들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품 등록을 해야 함

- (주요 내용) 등록 개수는 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0~6개월을 1단계, 6~12개월을 2단계, 12~18개월을 

3단계로 구분함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분유조제법 등록 성공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임 

* 등록번호 : YP+연도+제품번호

·연구개발, 생산, 검역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 유통이 가능함

·해당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또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금지,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엄금 

·생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성장기 즉 1,2,3 단계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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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2호로 공표, '16년 7월부터 시행 

·중국 위생허가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취득 비용 불필요

·외국 보건 식품 브랜드는 중국 위생허가 CFDA 취득을 위해 50만~100만 위안 가량의 

등록비용을 부담해야했으나,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존과 같은 등록비용이 불필요해짐

·수입되는 보건 식품의 원료가 허가 원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함

·원료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3년간의 심사를 통해 별도 허가가 필요

·원료 리스트 :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철분,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 A, C, D, E, 

B1, B2, B6, B12, K, 니코틴산, 엽산, 비오틴, 콜린, 판토텐산 등

·OEM 생산 제품 금지 및 과대광고가 금지됨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허가되지 않으며, 보건 식품 명칭에 허구, 과장된 

단어와 직간접적으로 예방, 치료 기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함

•

- (시행) 산시성 인민정부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수입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산시성 주요 제품 추적 체계 건설 실시 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향후 2020년

까지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밝힘

- (주요 내용) 본 방안은 수입 식품이 많이 유입되는 곳을 위주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될 전망임

·중국 광둥성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광둥성의 수출

입상품의 품질 합격률이 4배 증가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수입 식품 전 과정의 추적화, 수입 분유 및 와인의 중점적인 감독, 수출입 등록제, 

CIQ (CIQ 자원) 도입, 수입식품의 품질 안전을 위한 추적 리콜제도 등이 있음

•

- (시행) 광시성 수구검험검역국은 '16년 11월부터 수입 견과류 품질 검사 강화를 

시행하여 샘플링을 통한 실험실 검사 추가, 견과류 식품 리스크 관리, 추적성 관리, 

소비자 식품 안전 의식교육 등을 실시함

- (주요 내용) 견과류 식품은 현장 관능검사로만 진행하였지만 강화 이후 GB 19300-

2014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관능검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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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 쉰 맛이 나지 않아야 함

·껍질이 있는 견과 :　곰팡이/%≤2.0, 껍질이 없는 견과 : 곰팡이/%≤0.5

·이물질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

·과거 관련 데이터가 분산되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분류 검사 실행을 통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검사 합격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스크 등급을 낮춰주거나 샘플링 검사 비율과 

검사 항목을 조정함

·처음 수입한 식품이나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의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과 빈도수를 

높여 더욱 엄격하게 검사함

·정기적으로 수입 식품 경영자와 제품 판매 기록 현황을 조사하여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조사함. 이에 만일 수입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의 시장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임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
 

 

•

- (시행) 텐진 수출입 검험검역국은 2016년 9월 18일 수산물 수입시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정식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발표

·검증 검역서 미비, 검역국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증명서, 검역국 확인 증명서 샘플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다는 것을 발표 

- (주요 내용) 검역국이 수입 수산물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하고, 공식사이트에 

등록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함

·이에 수입 수산품 생산가공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기업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됨

- 처음 수입된 제품의 품질안전과 식품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세우는 시스템을 갖춤

·검역 결과가 불합격으로 중국 수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거부됨

- 식품 안전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및 기타 양식 수산품 

등에 대해서 심사 및 비준 제도를 실시함

·상기 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서 체결 전, 검역 심사 비준절차를 밟고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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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반송 또는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수입검증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등록이 필요한 수산품 생산기업이 중국 검역국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발행한 정식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인체 안전 및 환경보호 부문과 관련해서 불합격된 경우

•

- (시행) 중국은 2016년 9월부터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기존 쿼터제 내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125% 보다 높은 

160%까지 올라갈 수 있음 

*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무역 장벽임

•

- (시행)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삼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 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

- (주요 내용) 현재 중국에서는 4~5년근에 대한 분류군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나, 

6년근 인삼은 의약품 수준의 약재,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 (시행) 중국 해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수출입 기업들의 보다 쉽고 빠른 통관 

심사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편화를 시행함

- (주요 내용) CO-PASS 시스템에 따라 한·중 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CO-PASS 시스템이란 한·중 세관이 실시간으로 전자 문건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교환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FTA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통보하는 시스템임

-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세관에 도착할 경우 창고료, 물류비 등을 추가 

지불해야 했으나, 본 시스템 시행으로 연간 약 6,245억 원이 절약 될 수 있음

- 기존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검증의뢰를 한 유형은 인증 및 양식 불일치 등의 형식적 

오류였음. CO-PASS 도입으로 전자 데이터 심사가 가능해져 원산지증명서 형식 

관련 검증요청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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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 음료 식품첨가물 카페인 기준(GB 2760-2014)

항목 최대사용량

탄산음료 0.15g/kg

커피
진한 커피음료 ≥ 200mg/kg

저카페인 커피음료 ≤ 50mg/kg

차류

홍차 40mg/kg

녹차 60mg/kg

우롱차 50mg/kg

꽃차 40mg/kg

기타차 40mg/kg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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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식품첨가물 이산화유황 기준(GB 2760-2014)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 
(g/kg)

비   고

04.01.01.02
표면 처리를 거친 

신선 과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2 건과일류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0.3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건조 감자에 한함)
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3 절인 채소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4
채소 통조림 

(죽순, 배추절임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3.02.02 건조 식용균 및 조류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3.02.04
식용균 및 조류 통조림 

(버섯 통조림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4.01.04 부죽류(부죽, 유피 등 포함)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5.02.03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5.0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및 캔디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3.02.01 생습 밀가루 제품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5.01 식용 전분 0.03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1 설탕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2
전분당(과당, 포도당, 맥아

당, 일부 전화당 등)
0.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5 조미당액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4.02.01 과채주스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0.05

15.03.01 와인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15.03.03 과실주 0.25g/L

15.03.05 맥주 및 맥아음료 0.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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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 
(g/kg)

비   고

04.04.01.04 부죽류(부죽, 유피 등 포함)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5.02.03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5.0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및 캔디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3.02.01 생습 밀가루 제품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5.01 식용 전분 0.03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1 설탕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2
전분당(과당, 포도당, 맥아

당, 일부 전화당 등)
0.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5 조미당액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4.02.01 과채주스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0.05

15.03.01 와인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15.03.03 과실주 0.25g/L

15.03.05 맥주 및 맥아음료 0.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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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식품첨가물 아스파탐 기준(GB 2760-2014)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 (g/kg)

01.01.03 인공유 0.6

01.02.02 풍미 발효유 1.0

01.03.02 인공유 분말 및 조제버터 분말 2.0

01.05
휘핑크림(무염버터) 및 유사제품 

(01.05.01 휘핑크림 제외)
1.0

01.06.01 비숙성 치즈 1.0

01.06.05 치즈 유사품 1.0

01.07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즉석 풍미 식품 및 사전제조 품(아이스크

림 및 풍미 발효유 제외)
1.0

02.03
02.02류 이외의 지방 유화 제품,혼합 및(또는) 

조미된 지방 유화 제품 포함
1.0

02.04 지방류 디저트 1.0

03.0 냉동 음료(03.04 식용 얼음 제외) 1.0

04.01.02.01 냉동 과일 2.0

04.01.02.02 견과일류 2.0

04.01.02.03 식초, 기름 또는 소금에 절인 과일 0.3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2.0

04.01.02.09 장식용 과채 1.0

04.01.02.10 과일 간식, 과일맛 액상 간식 포함 1.0

04.01.02.11 발효한 과일 제품 1.0

04.01.02.12 익히거나 기름에 튀긴 과일 1.0

04.02.02.01 냉동 채소 1.0

04.02.02.02 건조 채소 1.0

04.02.02.03 절인 채소 0.3

04.02.02.04 채소 통조림 1.0

04.02.02.05 채소 퓨레(소스), 토마토 소스 제외 1.0

04.03.02.06 기타 가공 식용균 및 조류 1.0

04.05.02 가공 견과 및 씨앗류 0.5

05.01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코코아 버터 

초콜릿 및 제품 포함
3.0

05.02.01 껌 베이스 캔디 10.0

05.02.02 껌 베이스 캔디 이외의 기타 캔디 3.0

05.04
장식 캔디(모형이나 케이크 장식용),삼단 장식 

(비 과일 재료) 및 시럽
1.0

06.06 시리얼, 압축귀리(조각) 포함 1.0

06.09 곡류 및 전분류 디저트(라이스 푸딩, 카사바 푸딩) 1.0

자료원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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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de Control Cases

-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화장품의 경우 식품 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음

[표1] 중국내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2012~2016)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12 20142013 2015 2016

156

121
157

196
225

- 2016년 수입 불허 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타이완 순임

·2016년 수입 불허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프랑스로 전년 대비 260% 증가했음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음, 2016년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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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 최다 상위 5개국(2012~2016)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주: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상위 5대국 기준으로 정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한국 9 125.0 5.8 9 0.0 7.4 31 244.4 19.7 26 -16.1 13.3 58 123.1 25.8

호주 1 25.0 0.6 3 200.0 2.5 4 33.3 2.5 30 650.0 15.3 27 -10.0 12.0

타이완 15 200.0 9.6 13 -13.3 10.7 40 207.7 25.5 13 -67.5 6.6 25 92.3 11.14

프랑스 75 1275.0 48.1 15 -80.0 12.4 17 13.3 10.8 5 -70.6 2.6 18 260.0 8.0

영국 1 25.0 0.6 2 100.0 1.7 4 100.0 2.5 7 75.0 3.6 13 85.7 5.8

총계 156 40.5 100.0 121 -22.4 100.0 157 29.8 100.0 196 24.8 100.0 225 14.8 100.0

[표3]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 상위 5개국 순위(2012~2016)

자료원: 상동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프랑스 미국 타이완 독일 한국

2위 타이완 프랑스 한국 호주 호주

3위 한국 독일 미국 한국 타이완

4위 이탈리아 타이완 프랑스 타이완 프랑스

5위 불가리아 한국 스위스 태국 영국

- 유형: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남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원인으로는 ① 제출서류 미비 ② 포장, 라벨링 불합격 

③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했음.  특히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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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중국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2012~2016)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비중 (%)

미생물수 초과 0 8 8 3 6 25 18.2 

감관 검사 불합격 0 0 0 0 0 0 0.0 

성분 불합격 4 0 1 4 7 17 12.4 

제출서류 미비 0 0 2 10 39 54 39.4 

유통기한 초과 0 1 0 0 0 1 0.7 

포장, 라벨링 불합격 4 0 15 7 4 30 21.9 

증서와 제품 불일치 1 0 5 2 2 10 7.3 

총 계 9 9 31 26 58 137 100.0 

- 배경: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2016년 1월 1일 시행됨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됨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되었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됨 

*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2016년 12월부터 우리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부 시행되고 있어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5]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자료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구  분 총  합 추  가  수  정 삭  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 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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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서류 미비 사례

- 제품명 : Waterproof eye liner

- 제품명 : 가글

제조업체 S사

검역소 안후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발표의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제조업체 P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자료원 : 상동



48

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 제품명 : Eyeshadow

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제품명 : Hand Balm

제조업체 G사

검역소 하이난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위생부령 제3호) 

  - 제3장 화장품 경영의 위생감독 

  - 제13조 화장품을 경영하는 기관 및 개인은 아래의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5) 사용기한을 초과한 화장품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방안 수출 전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함

제조업체 A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응방안
제품 수출 전에 검역신고 시 제출 할 위생허가증이 수출하는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자료원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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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샴푸

제조업체 B사

검역소 샤먼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해야 하고,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대응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

지표 제한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부위용 화장품, 

입술부위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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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에센셜 쿠션

제조업체 I사

검역소 베이징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대응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

지표 제한치를 준수해야 함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부위용 화장품, 

입술부위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5. 상품 오염

- 제품명 : 비누

제조업체 C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수입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장검사, 샘플 추출 및 샘플 보관, 실험실 검사, 

    증거 제시 등을 포함한다.   

  - 제11조 현장검사 내용은 수송증명서 일치상황, 제품 포장, 라벨 지면 양식, 

    제품감관성상, 운송 도구, 컨테이너 또는 보존 장소의 위생 상황을 포함한다. 

  -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방안
상품 운송 시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 주변 환경의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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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벨 불합격

- 제품명 : 비누

제조업체 K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포장 화장품 완제품을 판매할 때 앞의 네 가지 사항 이외에 중문라벨 견본인쇄물과 외국

어라벨 및 번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 

1. 범위 

GB 5296의 본 표준은 화장품 판매포장의 통용 표시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과 요구에 대

해 규정한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6. 필수 표시 내용 

6.1 화장품의 명칭   6.2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6.3 정함량    6.4 화장품 성분표 

6.5 품질보증기한     

6.6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위생허가증 번호와 제품비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7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등록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8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 비준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9 모든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요구와 화장품 특성에 따른 필요가 있을 시, 화장품 판매포

장의 가시면에 안전경고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경고용어는 “주의 ” 또는 “경고 ” 등

의 지시문구로 작성한다.

대응방안

중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

방법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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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염색약

자료원 :‘15~’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17년)

제조업체 K사

검역소 광둥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해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4 유해물질 제한치 요구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

대응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 

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제한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유해물질 제한치（mg/kg） 비   고

수은 1
유기수은방부제를 함유한 눈부위 

화장품은 제외

납 10

비소 2

메탄올 2000

카드뮴 5

디옥산 30

석면 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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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합금지 물질 검출  

- 제품명 : 오렌지향 치약

제조업체 K사

검역소 광둥성 주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 

 

[표1] 치약 중 사용 금지물질

대응방안
치약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

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2017)

명칭 영문 명칭

벤제토늄클로라이드 benzethonium chloride

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 제품명 : 미백치약

자료원 : 상동

제조업체 D사

검역소 샤먼

조치상황 반송

관련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 (GB 8372-2008)》 

4. 요구 

4.3 감관, 이화 지표 

대응방안
치약 제품 중 불소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

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분 내용

불소 총 함량 % (최소 허용치는 

오직 불소 함유 충치 방지 치약

에만 적용됨)

0.05˜0.15（일반 치약의 경우） 

0.05˜0.11（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10. 통관 및 검역

- 제품명 : 화장품 용기

- 제품명 : 마스크팩

제조업체 A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출중단

관련법규

 

·기존 중국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로 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해왔는데 

   통관을 이유로 거래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음('17.3.13) 

·차선으로 중국에 다른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아봤을 때  

   사드배치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시함(15% 상승) 

·또한 통관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어 한국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음

대응방안 -

제조업체 E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출중단

관련법규

 

·최근 사드배치 발표 후 화장품 품질 문제 제기 통관 지연 

   (마스크팩 제품에서 분변대장균군 검출, 유해물질 함량초과 등) 

   수출 오더 취소

대응방안 마스크팩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수

자료원 : 통관관련 기업애로사항, KOTRA (2017)

자료원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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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간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천 

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식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6년 3,038건으로 2010년 1,69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음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3,504건이 수입 불허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음

·2015년은 전년 대비 불허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3천 건을 돌파해 중국 

정부의 수입 식품 검역 강화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1] 중국내 식품 수입 불허건수(2012~2016)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12 20142013 2015 2016

2,496
2,164

3,504

2,805 3,042

- 2016년 식품 수입 불허건수 1위 타이완, 한국은 4위 

·2016년 수입 불허 건수는 타이완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남

·2016년 국가별 수입 불허 건수 비중은 타이완이 23.8%로 가장 컸으며, 미국, 일본, 

한국은 6%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임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61.9%로 급증했으며, 한국, 

타이완, 일본, 호주는 2배 이상 급증

* 2013년 뉴질랜드 분유 파동 이후 수입 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 강화의 결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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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의 식품 수입 불허 건수 최다 상위 5개국(2012~2016)

[표3] 중국의 수입 식품 불허 건수 상위 5개국 순위(2012~2016)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주)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식품 불허건수 상위 5대국 기준으로 정리

자료원 : 상동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타이완 409 106.6 16.4 380 -7.1 17.6 768 102.1 21.9 733 -4.6 29.3 724 -1.2 23.8

미국 308 45.3 12.3 175 -43.2 8.1 250 42.9 7.1 152 -39.2 6.1 198 30.3 6.5

일본 60 5.3 2.4 54 -10.0 2.5 143 164.8 4.1 171 19.6 6.8 182 6.4 6.0

한국 82 3.8 3.3 97 -18.3 4.5 234 141.2 6.7 104 -55.6 4.1 180 73.1 5.9

말레이시아 138 -5.5 5.5 148 7.2 6.8 177 19.6 5.1 153 -13.6 6.1 143 -6.5 4.7

총계 2496 43.3 100.0 2164 -13.3 100.0 3504 61.9 100.0 2508 -28.4 100.0 3042 21.3 100.0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2위 미국 프랑스 미국 일본 미국

3위 프랑스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4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위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 타이완은 2012년부터 연속 5년간 수입 불허건수 1위 차지, 한국은 2014년에 5위권 

내로 처음 진입했으며 2015년 8위, 2016년 4위 기록

- (유형)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한국 식품 수입 불허 3대 유형은 ① 미생물수 초과 ② 성분 불합격 ③ 포장, 라벨링 

문제로 나타남

·특히 2015년부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식품 수입불허 건수 673건 가운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는 198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성분, 미생물 등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포장, 라벨링 문제도 검역에 자주 단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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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입 불허 유형(2012~2016)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자료(2012~2016년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미생물수 초과 34 41.5 26 26.8 27 11.8 33 31.7 78 48.4 198 29.4

감관 검사 불합격 0 0.0 5 5.2 0 0.0 11 10.6 0 0.0 16 2.4

성분 불합격 17 20.7 17 175 50 21.8 19 18.3 55 34.2 158 23.5

제출서류 미비 14 17.1 10 10.3 26 11.4 11 10.6 0 0.0 61 9.1

유통기한 초과 12 14.6 29 29.9 3 1.3 1 1.0 11 6.8 56 8.3

포장, 라벨링 불합격 2 2.4 9 9.3 117 51.1 23 25.0 16 9.9 170 25.3

증서와 제품 불일치 3 3.7 1 1.0 6 2.6 3 2.9 1 0.6 14 2.1

총계 82 100.0 97 100.0 229 100.0 104 100.0 161 100.0 673 100

[표5]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입 불허 유형(2015~2016)

2015년

2016년

0 40 8020 60 100

3

1

26

19

33

11

11

1

11

16

55

78

0

0감관 검사 불합격

감제출서류 미비

포장, 라벨링 문제

증서와 제품 불일치

유동기한 초과

성분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

- (배경)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끊이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식품 안

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

·또한,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안전의식 확산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식

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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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식품을 선호해왔으나 2013년 청정 낙농

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됨

[표6] 중국내 주요 식품 안전사고

[표7]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식품 관련 법규 시행 현황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연 도 주요 사건

2008 멜라민 분유 파동

2009 대두증 분유 파동

2010 성조숙증 분유 파동

2011 피혁 분유, 클렌뷰터롤 돼지고기 파동 

2012 공업용 젤라틴 약용캡슐, 공업용 소금 간장, 젤라틴 요거트 사건

2013 뉴질랜드 박테리아 분유 파동

2014 유통기한 지난 육류 유통 사건

시행 시기 주요 법규

2012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제출관리 규정, 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2013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

2014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

2015 식품리콜제 관리법, 식품안전법 개정

2016
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

- 관련하여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

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음 

*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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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E사

검역소 푸젠성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내용)

·균총수 기준치 초과 (GB 19643-2005에 의거) 

   - 김의 균락총수 최대허용치는 30,000cfu/g 임

대응방안 GB 19643-2005 기준에 의거한 균락총수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1.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 제품명 : 조미김

제조업체 B사

검역소 산둥성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내용)

·규정위반물질 소르빈산칼륨 사용 (GB 2760-2014에 의거) 

   - 콩제품의 소르빈산 최대허용치는 1.0g/kg 임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소르빈산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팥 통조림

제조업체 C사

검역소 저장성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내용)

·안식향산 기준치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탄산음료의 안식향산 최대허용치는 0.2g/kg 임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인식향산 최대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탄산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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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유자차

제조업체 D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내용)

식품 첨가물 젖산칼륨 사용범위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차류의 젖산칼륨 사용은 금지됨

대응방안 GB 2760-2014 기준에 의거한 젖산칼륨 사용이 없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 제품명 : 과자

제조업체 E사

검역소 -

조치상황 법적 처벌

관련법규 
(내용)

중국 내 간식류 대표 온라인마켓인 이하오디엔 에서 판매 중인 과자 제품의 이산화유황 

기준치가 초과되어 해당 제품 제조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됨

대응방안

이산화유황은 기준치에 적당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미미하나, 

그 양을 초과할 경우, 호흡곤란 및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수출 

전 자체 검역단계가 필요

자료원 : 상동

- 제품명 : 주류

제조업체 F사

검역소 -

조치상황 소송

관련법규 
(내용)

가소제, 카페인은 중국 내에서 안전성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첨가물로, 위험성 표시 

및 기준치 검사에 있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F사 주류에서 가소제가 대량검출 됨

대응방안
중국 음료시장 1위 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도 법적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 

수출 전 사전 점검단계를 강화할 필요성 존재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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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떡볶이용 떡

제조업체 G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입규제

관련법규 
(내용)

농산품 가공품으로 식품 첨가물과 같은 성분 기준치 초과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제품 

특성상 수분 함유량이 많아 통관검역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발생

·중국 식품 표준(GB 7099-2015) 

   - 떡 및 빵 제품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 : 10,000cfu/g 이상 

   - 곰팡이 기준치 : 150cfu/g 이하

대응방안

최근 중국 내 유명 식품 제조사인 커디에서 제조한 냉동 식품 제품의 균락총수 수치가 기준

치 대비 25배 이상 검출되어 중국 관리 당국에 규제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식품에 대한 미

생물 및 병원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 점을 고려 사전관리가 필수적임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제조업체 E사

검역소 베이징

조치상황 반품

관련법규

·라벨 불합격 (GB 7718-2011에 의거) 

  - 식품라벨은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선 안됨 

  - 규범화 중문사용(상표는 예외) 

  - 병음이나 소수민족 문자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됨 

  - 포장최대면적 관련하여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 이상 

  - 판매단위에 따라 식품라벨 부착

대응방안 GB 7718-2011 기준에 의거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6)

2. 라벨링/포장

- 제품명 : 감귤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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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초콜릿 시럽

제조업체 F사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관련법규

·라벨 불합격 (GB 7718-2011에 의거) 

  - 식품라벨은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선 안됨 

  - 식품라벨은 규범화된 중문라벨 사용(상표는 예외) 

  -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 사용가능하나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면 안됨 

  - 표면면적 35㎠ 이하 경우 라벨 문자, 숫자 등 높이 1.8mm 이상

대응방안 GB 7718-2011 기준에 의거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2016)

자료원 : 통관 관련 기업애로사항, KOTRA (2017)

제조업체 T사

검역소 -

조치상황 통관지연

관련법규

·통관지연 

   설 명절 전 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는데 세관의 추가 서류 제출로 

   통관이 지연되어 명절 이후에 바이어에게 제품이 인도됨. 중국 바이어가 

   제품 수입에 따른 부담감을 느껴 발주중단 상태

·면세점 매출 감소 

   매출 절반 이상이 면세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면세점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제주도 면세점의 경우 3월 매출이 전무)

대응방안 -

3. 통관 및 검역

- 제품명 : 인삼주, 홍삼주

제조업체 G사

검역소 -

조치상황 수입정지처분

관련법규 
(내용)

2016년 이미 견본제품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유제품이 질검총국으로부터 수입정지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 보호무역의 

영향으로 추정됨

대응방안

중국시장에 분유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함. 또한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효능 

기재를 엄금하고 있기에 사전 조치가 필수적임

자료원 :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거부사례 동향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 제품명 :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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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 주체와 무관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관련 권리를 

가지게 됨(선등록주의)

- 이에 따라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나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점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

 *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1

[표1] 화장품 수출절차 도표

Cosmetics

수출계약

거래조건

협의 및 계약

1.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2. 통상의 출원 절차 중국 상표국 

   (제품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상표등록

시험기관의 검사 및 

기술 심사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품 행정 허가 신청

세관검사: 중국 해관

검역 검사: 중국 질량검역검험총국

현지통관

수출 신고 및 선박

수출 통관 및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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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등록 절차

단계 주요내용

1) 상표 예비 검색 - 소요기간 : 2~7일 (상표국 홈페이지 열람 확인)

2) 상표 신청 - 서류제출 및 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중문 번역본)

3) 상표형식 심사 - 소요기간 : 1∼2개월 (제출한 서류의 규정 부합여부 심사)

4)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 형식심사 통과시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형식심사 미통과시 수정 후 재접수)

5) 상표실질검사 - 소요기간 : 12개월 (상표법 규정 여부 심사, 기 등록된 상표와 중복 여부 심사)

6) 상표공고 - 소요기간 : 3개월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효력 발생)

7) 등록증 발급 - 등록 결정 후 발급

- 소요 시간 및 비용

·등록신청 예상소요기간은 18개월이지만, 실제로 2~3년 소요

·상표등록 행정비용은 1,000위안/건이며, 현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1,000~5,000

위안/건의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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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상표출원 시 주의사항

·상표실질검사에 따른 거절 결정 시 불복 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 

* 복심(재심) : 거절결정 후 15일 이내(상표평심위원회)

* 복심 불복 시 재판 : 30일 이내(중국인민법원)

·외국인은 상표대리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나, 진입 장벽이 낮아 관련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선등록 검색 등 중요 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국제 상표 대리 경험, 불복 시 소송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회사 선정

- 국제 상표등록 제도 기본특징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므로 한국의 상표를 국제출원하면 중

국에서도 동일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본국 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   

  로써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라고 함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장점  

-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의정서 체약국에서 상표권을 취득 가능 

- 상표권의 유지 관리가 용이 

- 각 체약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리인 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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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특허청  

자료원 : 상동

[표3]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표4] 국제 상표등록 절차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A국 특허청

국제 사무국

B국 C국B국 C국 D국 D국

마드리드체제에 의한 출원절차

본국관청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기초로 국제 출원작성

합치선언 및 국제

사무국에 송부

특허청에 제출

방식심사

국제 사무국

국제출원서식 수수료, 

분류에 대한 방식심사

국제등록, 국제공고

등록증 송부→권리자

지정국에 통보

지정국

국내법에 따라 국제

상표등록출원서 심사

거절 통지

이의신청

보정후 출원공고

등록결정



70

- 국제 상표출원 작성시 주의사항

·국제출원서의 표장 이미지, 폰트, 색상 등이 국내 상표와 동일하고, 상표 적용 범위는 

국내상표권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특허청 '합치심사'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상표 일치 여부 판단  

·한국 특허청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사무국 수수료를 따로 납부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 수수료자동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국제등록일부터 5년 내 국내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까지 

효력 상실 

* 제3자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소멸시켜 국제출원을 무효화시키는 '집중 공격' 주의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할 때 한국 

특허청 접수 시점에 국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  

자료원 : 각 국별 수출절차조사(중국), 대한화장품협회(2017년)

관련기관

CFDA 

행정 접수 

서비스 센터

CFDA

중국 내 

공식지정기관 

33곳

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소요시간 5일

처방 작성 등 

허가 

관련 서류 

출력가능, 

심사진도, 

위생허가 

취득 안내 

확인가능

특수: 

약 4~8 개월 

비특수: 

약 2개월

특수: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 

심사 20일 

(비준: 평선

위원회 

'허가'필요)

10일

신청자료 
준비

1. 수권서 
등록

3. CFDA 
기술 심사

허가증 
제작

허가증 
발급

2. 시험검사 
(행정허가심사)

CFDA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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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절차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지정 및 등록 신청

·등록 완료 및 CFDA 인터넷 ID/PW 발급

- 在중국 신고책임회사 관련 Tip

1.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란?

 ·위생허가 신청 책임회사, 민·형사상 책임 및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부담

2.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신청자는 하나의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추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나 변경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상이함

3.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위임서류: 수권서, 접수수권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확인 서류: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회사 직인 날인)

 ·CFDA 신고시스템 신청 : ID/비밀번호의 신청표 →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제출

  * 위생허가 심사 진도 등을 확인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4. 수권서, 접수수권서의 작성 주체

 ·수권서 : 위생허가 신청 권한을 위임함을 증명하는 문서

 ·접수수권서 : 관련 권한을 위임받음을 증명하는 문서

    → 따라서 수권서는 한국 내 공증을 받아 위생허가 신청 회사에서, 

        수권접수서는 중국 내 공증을 받아 재중국 신고책임회사에서 작성

- 주의 사항 

·제출하는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기재에 유의 

·국내 위생허가 신청 회사 명칭 및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국내 제조판매증명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명칭, 주소, 법인대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지정 시 위생허가 경력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하며, 대기업은 

주로 중국 지사를 지정함, 이외에 중국 내 판매 협력업체, 대리업체, 법률사무소 등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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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절차

·행정허가 검사신청 및 검사

·검사완료 및 검사보고서 발급

- 정의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화장품 품목별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중금속 함유 등의 위생화학 검사, 독성 시험, 인체 안전성 검사, 자외선 

   차단효과 인체 검사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33곳의 검사기관 공식 지정, 기관별 검사 항목이 

   다르므로 검사신청 시 주의 

·사전 준비자료

  1) CFDA 신고 시스템 상 다운로드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신청표, 제품 처방

  2) 검사대상 제품 견본 및 사용설명서 첨부

- 주의 사항

·사용원료의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수록 여부 확인 

* 중국에서 출시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CFDA에서 정리(8,783개)

·사용원료가 ‘화장품 위생규범’의 사용금지·제한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2016년 12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새롭게 적용

·검사기관에 제품 견본을 제출한 이후에는 제품 교체 불가능

·검사기관에서 견본품 중 하나를 밀봉하여 CFDA에 송부하기 때문에 견본제출 전에    

   미리 성분표, 포장, 설명서 등의 내용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상세하게 검토 필요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의 요구사항’은 수입화장품 

등록 및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



對
 중
국
 화
장
품
 및
 식
품
 수
출
 절
차

C
h

ap
ter 3

73

[표5]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구비 서류 리스트

순번 서류명 유형 준비 주체

01 수입화장품행정허가신청표 ALL 신청회사

02 제품중문명칭과 명명근거 ALL 신청회사

03 제품처방 ALL 신청회사

04 생산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 ALL 신청회사

05 제품 품질 안전 통제 요구 ALL 신청회사

06
제품라벨, 제품설명서 : 중국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제품포장설계 함께 제출
ALL 신청회사

07 화장품행정허가 검사 의뢰 시의 제출 서류 ALL 신청회사

0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인정한 허가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09
제품 중 안전위험물질 존재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ALL

신청회사 및 

검사기관

10
육모, 건미, 가슴류 제품 신청 시 효능성분 및 

사용근거에 관한 과학문헌자료 
ALL 신청회사

11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수권서 사본 및 재중국

신고 

책임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회사 직인 날인

특수

신청회사 및 

재중국신고 

책임회사

12
화장품사용원료 및 원료원산지가 광우병 구역

의 고위험물질 제한요구에 부합된다는 승낙서
ALL 신청회사

13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 자유판매 증명 서류 ALL 신청회사

14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개봉 시판 

제품 견본 1개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15 제품 기술요구 ALL 신청회사

16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시스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신청표
ALL 신청회사

17

위탁가공협의서 및 실제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우량생산규범 증명서류 혹은 생산기업 

소재국(지역) 법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화장품 

생산 자격증명서

ALL

신청회사 및  

(신청기업의)  

실제 제조사

참고 화장품행정허가검사수리통지서 ALL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참고 CFDA수리통지서 ALL
CFDA행정 

서비스센터

자료원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구비서류, 대한화장품협회 (2017)



74

자료원 : 상동

자료원 : 화장품 수출 가이드 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7)

단계 주요내용

1) 통관서류 준비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배송 증명서(Delivery Letter) 

- 리플릿, 카탈로그 등의 관련서류 

-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신용장(Letter of Credit, 필요시)

2) 관세사 / 포워딩 업체선정
- 관세사(수출신고필증 발급) 

- 포워딩 업체(선적스케쥴 확인)

3) 적재 - 포워딩 업체 진행

4) 바이어 서류 전달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제품성분표(MSDS) 

- 제조공정도

5) 수출 신고 - 국세청(수출과)

단계 주요내용

1) 도착/반입 - 주요 공항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청두  

- 주요 항만 : 상하이, 닝보, 광저우, 칭다오, 텐진

2) 수입신고 - 화장품 허가증 또는 등록증 

- 계약서(Sales Contract) 

- 영수증 

- 해관신고/검역신고 위탁서

- 수권서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대리협의서

3) 화물검사 - 실제 화물과 세관에 신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

4) 과세 및 납세 - 기초화장품 : 2% 

- 소비세 : 0~15%

- 기초화장품 제외 : 6.5% 

- 증치세 : 17%

5) 반출 -



-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입 화물의 유형, 원산지,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밀수 등 위법 행위 및 세금 징수 감독 

- 수입 신고 자료 

·기본 제출서류

·무역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대리협의서(화주-수입화장품 경영 

기관), 수권서(수입화장품 경영기관)

·필요시 제출 서류 : 해관신고, 검역신고위탁서(통관 대행업체 위탁시), 위생허가증 

(최초 수입시)

- 제품포장,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시 미생물,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수행

- 처음 화장품을 수입할 때 많은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검사를 수행하도록 중국 법령에 

규정된 점에서 주의 필요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 13조 …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을 뽑아야 한다 : (1) 첫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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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od

- 2011년 4월에 발표한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에는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중문라벨은 

보통 수입대행사를 통해 신청함

- 라벨 심사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1차 심의기간 30일을 

포함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5일 정도가 걸림. 라벨심의 비용의 경우 식품은 제품 

한 종류당 약 300위안 정도를 지불해야 함

- 유의사항

·중국어(간체) 라벨 작성 필수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절차 기간 비용 담당 기관 총 기간

통관 전 

포장라벨 

심의

신청 10일

300위안(품목당) 지정검험검역기관 45일
심의 30일

통관신고 - 3일 2,000위안(최소) 통관업무 위탁업체

45일

세금납부 - 각 지역 세관

검역심사

라벨 10일

400위안 미만
출입경 검험검역국 

식품안전감관처

샘플 10∼15일

위생허가증 

라벨합격증
3일

통관허가 - 300위안 -

자료원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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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식품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약 한 달 반(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절차를 통과하는데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며, 통관 후 중문 

라벨 심사에 10일 정도 걸림. 라벨 1차 검사 합격 후 무작위 샘플 추출검사에서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유의사항

·통관업무 위탁업체를 통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통관 시, 기본/특수/예비 3단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에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

·통관비는 300위안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

·라벨 심사 대행비의 경우 수입 가격의 1% 내외로, 최소 2,000위안

- 검역 심사 시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국가 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도 검역국에서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세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샘플검사가 진행됨

- 샘플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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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진행됨. 이때, 대상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라도 사용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 유의사항

·심사 및 검역에 합격하고 관련비용 지불 후,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완료

※

·수출기업 준비사항

위생관리·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판매비준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수출 진행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 대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수출자 의무

수출자(대리상, 해당 기업 중국지사 및 수출대행기업)는 우선 상품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신청서 관련 서류

수입상 등록신청서, 상공업 허가증, 법정대리인 신분증명, 대외무역 담당자 신분확인증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가공·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유의 사항

신청서 접수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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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육류 및 유제품 수산물 야채, 과일, 곡물 건강보조식품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 

(동·식물·수산물 검역처)

수입항구 과일 감독 검험검역기구 

검험검역기구 (과일 검역처)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건강식품 검역처)

품목별 통관 절차

라벨링 정보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함

1. 수출계약

·거래선(바이어) 발굴

·계약진행

3. 선적/출항

·수출통관 ·포워딩 업체 지정 ·운송

2. 서류준비

·무역계약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B/L 

·원산지증명 ·식검증       ·밀봉 증명서 

·영양성분 검측 결과 보고서 

·입국화물겸역증명서(CIQ 증명): 

   기존 위생증명서 대체 

·자유판매 허가증 또는 권한

4. 수입신고/검사

지정된 검험검역기관에 검험검역신고 및 수입항구에 포장 

라벨 심의를 신청하고, 검험검역신고가 완료되면 수입화

물통관단이 발행됨

5. 통관/국내유통

·세관 서류 제출 

·세금납부 

·현지 바이어 화물인수

주요항만

상하이, 심천, 닝보, 저우산, 

칭다우, 광조우, 텐진, 다롄 등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

(www.aqsiq.gow.cn)

세관 규정, 감독, 법률 

가이드, 국제 협력, 항만 정보 

등 안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수입식품검사)

자료원 :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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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중국의 화장품 소비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로 올라섰으며,향후 5년 간 

중국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액은 2배 증가 예상됨 

- 중국의 바링허우(80년대 출생) 소비습관의 변화, 노령화 추세, 2016년 1월 1일 부 

시행되고 있는 두 자녀 정책으로 향후 10년 중국의 식품소비는 50% 증가, 그 가치는 

1조 달러 초과 예상 

- 하지만,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중국 진출 기회도 확대되는 반면,  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13.5 규획(2016~2020년)기간’ 화장품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3.5 식품안전규획’(2017.2.5 국무원 통과)은 ①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통관에서의 규제 강화추세, 세관 점검 관리강화와 또한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 지속 강화할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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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에는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강화 및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최근 한·중간 민감 이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당장 리드타임을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쳐야 함  

- 철저한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

·중국 해관 검사비율이 ‘AEO(공인성실기업)’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윈윈 협력을 강화해야 함 

‘ ’

-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함.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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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접속 

후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기업 명단(AEO 기업 및 불성실기업명단) 확인 가능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등 관련자료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법규 제(개정) 및 발표시간

화장품위생감독조례( ) ’89.11월 발표, ’90.1.1 시행

화장품 표식 관리규정( ) ’07.8월 발표, ’08.9.1 시행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험관리방법 

( )
’00.2월 발표, 4. 1 시행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 ’93.7월 발표, 10.1 시행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실시세칙 

 

’91.3.27 발표, 당일 시행 

’05.5.20 개정판 발표, 6.1 시행

화장품라벨표시관리규범 

( )
’07.7월 발표, ’08.9.1 시행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 

( )
’11.1월 발표, ’12.2.1 시행

해외직구 허가 수입품 리스트 비고에 

“위생허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 보충

’16.4월 발표 시행, 5.10 1년간 시행 연기 

’16.11월, ’17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공고

소비세 조정 ’16.9.30 소비세 인하 통지문 발표, 10.1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 )
’07 화장품위생규범 발표 

’15.12월 개정판 발표, ’16.12.1 시행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

련 규정
’16.8월 발표, ’17.3.1 시행 예정

[표1] 수입 화장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AEO(공인성실기업) 명단 불성실기업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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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표2] 수입 식품 관련 주요 법규 정비 현황

법규 제(개정) 및 발표시간

식품안전법( )
’09.2월 발표, 6. 1 시행 

’15년 4월 개정판 발표, 10. 1 시행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09.7월 발표, 당일 시행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 

( )
’11.1.4 발표, 5.30 시행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규칙 

( )
’11.1.4 발표, 6.1 시행

수출입식품안전관리규칙( ) ’11.9.13 발표, ’12.3.1 시행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 )
’12.3.22 발표, 5.1 시행

수입식품위생관리검사업무규정 

( )
’91.5.15 발표, 당일 시행

수출입 식품첨가제 검사검역감독관리업무규범 

( )
’10.8.9 발표, 당일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수입에 대한 허가관리규정(

)
’11.4.18 발표, 6.1 시행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 

( )
’12.2.27 발표, 6.1 시행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관리규정 

( )
’12.4.5 발표, 10.1 시행

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 )
’12.4.5 발표, 10.1 시행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 세칙 

( )
’14.2.26 발표, 7.1 시행

식품리콜관리방법( ) ’15.3.11 발표, 9.1 시행

수입식품 접촉상품 검험 감독관리업무 규범 

( )
’16.3.28 발표, 4.10 시행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 

( )
’16.7월 발표,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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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2017),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6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2017), 관세청

·대중국 화장품 수출 실적(2017), 관세청

·한중 화장품 수출과정 및 통관(2017), 청도 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화장품수출 가이드북(2017),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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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준비, 아모레퍼시픽 (2017)

·2015-2016년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와 대응방안(2017), 

   대한화장품협회

·각국별 수출절차 조사(중국, 2017),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구비서류(2017), 대한화장품협회

·중소화장품수출애로센터(2017), 대한화장품협회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2016), 한국무역협회(KITA,)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6 

· (2016.12), (sohu.com)

·2016 (2016.1),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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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 KOTRA

2. 대한화장품협회

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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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코트라

•

- 일시/장소 : 매년 6월 중, 코엑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등

- 참가 : 해외 유통망·벤더 300개사, 국내기업 1,000여개사

- 내용 : 1:1 비즈니스 상담, 쇼케이스 전시 상담, 글로벌 유통망·벤더 합동상담

•

- 개요 : 5대 소비재 분야별 선도기업의 해외판매 확대를 통한 한국 소비재 해외시장 확

대 및 후발 중소기업의 수출교두보 마련

· 5대 소비재 : 화장품, 패션의류, 농식품, 생활·유아용품, 헬스케어

- 사업기간 : 매년 5.1~4.30 (1년간)

- 지원규모 및 한도 : 50개사, 기업 당 4,110만원

·국고 2,880만원, 참가기업 자부담 1,230만원

•

- 중국 소재 무역관과 현지 유통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개최

·타오바오 소비재 피칭 데모데이(2월, 상하이)

·타오바오 파워셀러 입점 수출상담회(3월, 상하이)

·티몰 한국 뷰티브랜드 입점 설명회(4월, KOTRA)

·정저우-한국수입상품유통센터 연계 유통거점 사업(정저우)

·하반기 별도 지원사업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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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중국제도 정보(중국법규집 국문번역판,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 번역판 발간), 수출절차

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국 제도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 중국 현지 진출 회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 운영

- 중국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 중국 위생행정허가 유료 교육 

- 교육생 모집 인원 : 각 회차당 100명

- 교육 일정은 교육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안내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 → 일반 교육 및 세미나

- 교육 참가 문의 : 박미령 사원(070-8709-8613, tulip97@kcia.or.kr)

·위생행정허가 FAQ 및 불합격 사례 모음집 작성 배포

·중국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 안내

•

- 중국의 주요 화장품 미용박람회 참가

·중국상하이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5.23~25)

·중국광저우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9.3~5)

·홍콩화장품전시회 국가관 참가(11.14~17)

·전시회 참가 문의 : 임종근 부장(02-785-3898, rootim@kcia.or.kr) 

구분 3월 4월 6월 9월 10월 11월

일정 3/21, 3/22 4/26, 4/27 6/27, 6/28 9/19 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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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화장품 전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건수 : 총2회/年 

•

- 중국 수출 관련 이슈 세미나 개최

·건수 : 총5회/年 

번호 지원 사업 개요 비고

1

2017년 중국(칭다오)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 일시 : 국내 워크숍(6.20), 중국 프로그램(6.27~6.30) 

- 장소 : 중국 산동성 칭다오( )

확정

2

2017년 중국(청두)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 일시 : 국내 워크숍(10.11), 중국 프로그램(10.17~21) 

- 장소 : 중국 쓰촨성 청두( )

잠정

번호 지원 사업 개요 비고

1

제1회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 부제 : 중국 수출 통관 및 진출 전략 

- 일시 : 2017년 3월 2일(목),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창조룸Ⅰ

완료

2

제2회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 부제 : 포스트 차이나 모색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창조룸Ⅰ

확정

- 3~5회차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미정



•

- 중국 수출 절차 소개

- 매월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진행중)

•

- 중국편 제작 및 온라인 제공(완료)

- 국가별 화장품 시장 이슈 중 중국 시장 이슈 매월 모니터링 및 게재 (진행중)

•

- 중국 신문기사 번역 및 보고서 작성

- 매월 1~2건 홈페이지 게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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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   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이용 범위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 특화요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정보제공

이용방법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 접속(www.kati.net) → 회원가입 → 정보이용 

·해외시장맞춤조사 : KATI(www.kati.net) 접속 → 메인 상단에 해외시장맞춤 

   조사 클릭 → 희망정보 요청 → 정보조사 후 게재

추진현황및 계
획

·수출관련정보 통합을 통한 One-stop 정보제공 

·수출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수출현안·이슈분석 정보 제공 : 지구촌리포트

담당부서

·수출정보 조사자료 : aT 수출정보부 장지연 대리(02-6300-1679) 

·KATI 회원가입 및 이용 :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 

·해외시장맞춤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

구분 서비스 내용

시장정보 국내외 뉴스 및 국내외 동향분석 등

품목정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수출안전정보 국가별 통관검역, 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식품안전관련법률

수출지원정보 해외시장맞춤조사, 수출정보SOS, 지원사업소개, 지원조직

수출입통계 수출입 통계, 해외 도·소매가격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현황, 통관문제사례, 통관요건 월드맵, 현지화자문

자료실 발간책자, 국가별수출입절차,  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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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현지법률·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라벨링 지원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포장) 등록 및 제작 지원 

   (* 라벨링 작업 중 필요한 사전샘플 검사·검역비 지원 포함)

상표권 지원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비 지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바이어 

특화지원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시장 및 소비자 분석, 

   마케팅, 현지 물류 및 유통개선, 자금, 클레임 등)

상품 및 

시장분석

·지사별 신규 유망상품 발굴, 현지시장 진출여건 분석, 마켓테스트 및 

   홍보 등 

개   요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홍보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지원분야  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대상지역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18개국 

 -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중동(UAE)

지원내용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장패키지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

이용방법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 

· 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모집공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

담당부서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대리(061-931-0863)     

   양종인 사원(061-931-0865)

지원분야 주요 내용

법률일반 - 계약서 작성 자문, 현지법인 설립, 현지 근로허가 등

통관 - 수입가능 여부 조회, 관세 이외 부가세금 조회 등

SPS -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시험검사, 인증기관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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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 테스트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

 

2단계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 마케팅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의무액 부여

•

개   요 수출유망 고부가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또는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해외aT추천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 선정 

·  공개발표평가(10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진행절차  

모집시기 · ‘17년 1.11일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

문의처
· 홈페이지 주소 : http://global.at.or.kr 

· 식품수출부 하정아 과장(061-931-0843), 김채은 사원(061-931-0848)

모집공고

(1월)
업체선정

(1월)

사업 약정 체결

(2월)
사업추진 및 점검

(연중)

정산 및 평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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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국가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

지원내용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컨설팅·마케팅 비용

사업비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200백만원) 

 * 단, 지원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 가능(잔여예산 발생시 등)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량, 비계량 평가

사업량 · 6개 브랜드 내외

•

개   요
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이고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집단·공동브랜드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수
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집중 육성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 업체별 목표 국가 대상 브랜드육성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 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

진행절차  

모집시기
· 모집시기 : 매년 1-2월 중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정규영 차장(061-931-0842), 정재열 대리(061-931-0845),  

  백지현 사원(061-931-0833)

모집공고

(1월)
업체선정

(2월)

사업 약정 체결

(3월)
사업추진 및 점검

(연중)

정산 및 평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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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80%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추진절차

이용방법

 

추진현황 및 
계획

·현 황 : 13개국 47개소(’16년) 

·계 획 : 14개국 49개소(’17년)

담당부서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 김지원 사원(061-931-0866)

모집 및 선정 

(상·하반기)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
  추진계획 수립

1. 오더 및 계약 체결

3. 대금결제

관리감독 ↓ 5. 비용

2. 선적 

→

↖

4. 운송 

→
위탁 물류업체(창고)

aT해외지사

바이어

수출업체 유통업체

구분 지원내역 지원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이용료의 80%

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
이용료의 50%

도쿄소포장센터 소포장센터 임차료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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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

지원대상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주요 물류거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 

   - 냉장식품 및 신속운송이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10~50백만원 

   -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선정기준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진행절차  

신청방법
·모집시기 : `17.2월 

·참가신청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문의처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 김지원 사원(061-931-0866)

모집공고

(1월)

업체평가, 

선정

(1~2월)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정산 및 평가

(12월)

지원내용 지원방법 이용업체 선정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구분 출발지역 도착지역 지원내용

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냉동·냉장 

운송료의 80%정기선 

(거점지역내 

배송)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

저우, 청두)

·거점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

비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중국 내륙지역 

 - 중국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냉동·냉장 

운송료의 80%
비정기선 

(항공운송)

칭다오 

물류센터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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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

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지원대상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생산자조직·단체 ]  
   -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 수출업체 ]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추진절차

이용방법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신청 기간 : 2017. 3월 

·사업 시행 : 2017. 4~10월

담당부서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대리(061-931-0863)

1~2월

품목별 FTA

활용실익 

분석 및 

사업공고

3월

지원대상선정 

(생산자 조직, 

수출 업체)

4~10월

사업시

행

11월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12월

정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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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

출시장개척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17.1~11월      * 단, 2016.12월 실적은 소급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대기업 제외) 

·지원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지원비율 : 시험수출 및 샘플발송을 위한 운송·통관비의 90%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동일 바이어 대상 최대 4회) 

·지원내용 

  1. EMS, DHL 등 국제 특송 송부시(총 특송비 기준) 

  2. 시험수출 형태(정식 통관)의 샘플 송부시 

     - 국내내륙운송비, 해상(항공)운임, 국ㆍ내외 통관비, 해외내륙운송비 기준 

  3. 국별 송부 여건 고려하여 핸드캐리로 발송시 

 

·지원조건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 92(견본품 반출), 결제방법 GN(무상거래)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추진절차

추진현황 및 
계획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  

·매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 

  - 가공식품 : 80백만원(60업체)

이용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 

   (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사에 제출

담당부서
·aT 시장다변화 T/F팀 

  - 담당자 : 양재성 차장(061-931-0884), 고현미 대리(061-931-0885)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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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   상 
인증제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추진절차

추진현황 및 
계획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사에 정산 요청

이용방법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관할지사에 통보 

   / aT관할지사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 지사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aT지사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매월 단위 본사 보고

담당부서
·aT 아태수출부 

  - 담당자 : 윤진형 대리(061-931-0963)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행비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1~2월)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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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추진절차

추진현황 및 
계획

·현황 : 연간 57회 참가(종합박람회 31, 벤더박람회 15, 아웃소싱 11)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4월), ’18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6)

모집공고 및

접수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박람회

참가

1. 종합박람회 참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
율

지원한도 비  고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 

(3×3m 기준)대기업 50%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 

(3×3m 기준)대기업 50%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대기업 50%

·운송통관비/ 

  냉장(냉동) 

  비품임차비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100% 300만원 신선농산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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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총     계 > 　 57

<종합박람회 > 　 31회

1. 모스크바(PROD EXPO) 러시아 / 모스크바 2.6-10

2. 두바이(Gulfood) UAE / 두바이 2.26-3.2

3. 애너하임(NPEW) 미국 / 애너하임 3.10-12

4. 도쿄(FoodexJapan) 일본 / 도쿄 3.7-10

5. 멕시코(Alimentaria) 멕시코 / 과달라하라 3.8-10

6. 영국 런던(IFE) 영국 / 런던 3.19-22

7.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중국 / 북경 3.25-27

8. 베트남 호치민(F&H Vietnam) 베트남 / 호치민 4.25-27

9. 브라질(APAS) 브라질 / 상파울루 5.2-5

10.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 광저우 5.1-5

11.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캐나다 / 몬트리올 5.2-4

12. 아프리카(IFEA) 남아공 / 요하네스버그 5.7-9

13. 밀라노 국제식품박람회(TUTTO) 이태리 / 밀라노 5.8-11

14. 상하이(SIAL China) 중국 / 상해 5.18-20

15. 필리핀(IFEX) 필리핀 / 마닐라 5.19-21

16. 방콕(Thaifex) 태국 / 방콕 5.31-6.4

17. 미얀마(F&H Myanmar) 미얀마 / 양곤 6.7-9

18. 타이베이(Food Taipei) 대만 / 타이베이 6.21-24

19. 뉴욕(Fancy Food Show) 미국 / 뉴욕 6.25-27

20. 말레이지아(MIFB)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7월

21. 싱가포르 스페셜리티&파인푸드 싱가포르 7.18-20

22. 홍콩(Food Expo) 홍콩 8.17-19

23. 인도 뭄바이(WOFI) 인도 / 뭄바이 9.14-16

24. 이스탄불(World Food) 터키 / 이스탄불 9.7-10

25. 홍콩(Asia Fruit Logistica) 홍콩 9.6-8

26. 모스크바(World food Moscow) 러시아 / 모스크바 9.12~9.15

27. 독일 쾰른(ANUGA) 독일 / 쾰른 10.7-11

28. 베이징(World of Food) 중국 / 베이징 11월

29. 카자흐스탄(World Food) 카자흐스탄/알마티 11.2-4

30. 베트남(Food Expo) 베트남 / 호치민 11.16-19

31. 인도네시아(Sial Interfood)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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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벤더박람회> 15회

1. 고쿠부(홋카이도) 일본 / 훗카이도 1월

2. 카나칸 종합기획상담회 일본 / 호쿠리쿠 2월(8월)

3. 수퍼마켓트레이드쇼(SMTS) 일본 / 도쿄 2.15-17

4. 춘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3월

5. 중국성도당주교역회 중국 / 청뚜 3.26-28

6. 외식비지니스위크(간사이) 일본 / 오사카 5.23-35

7. 고쿠부 수도권·관동 일본 / 도쿄 6월

8. KeHE (신규) 미국 / 미네소타 6.12-13

9. 닛폰악세스 관서 일본 / 오사카 7월

10. 닛폰악세스 사이타마 일본 / 사이타마 7월

11. 이토츄(하반기) 일본 / 오사카 7월

12. 알프레사 헬스케어 일본 / 도쿄 7월

13. ECRM 미국 / 애리조나 7.26-29

14. 외식비즈니스 위크 일본 / 도쿄 8.30-9.1

15. 추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9월

<종합박람회 –아웃소싱> 　 11회

1. 프랑스 국제농기계 프랑스 / 파리 2.26-3.2

2. VIV ASIA 2017 태국 / 방콕 3.15-17

3. 중국 식품소재박람회(FI 중국 / 상해 3.23-25

4. LIVE STOCK 2017 PHILIPPINE 

EXPO
필리핀 / 마닐라 5.24-26

5. 일본 식품소재박람회(IFIA) 일본 / 도쿄 5.18-20

6. 미국 시설원예박람회 미국 / 콜럼부스 7월

7. 태국 국제농기계(SIMA SEAN) 태국 / 방콕 9월

8. 중국 국제농기계 중국 / 미정 10월

9. 중국 식품음료박람회(CFDF) 중국 / 충칭 10.26-28

10. 이태리 글루텐프리엑스포 이탈리아 / 리미니 11월

11. 아부다비식품박람회(SIAL ME) UAE / 아부다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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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추진절차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추진현황 및 
계획

·현황 : 연간 150회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17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

담당부서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6) 

모집공고 및

접수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매년 1월

 / 하반기 : 매년 4월)

박람회 참가

(연중)

참가비 지원

(30일 이내)

2. 개별박람회 참가

구  분 5대 시장 동남아 시장 동남아 시장

지원한도  4,000천원 / 1회 8,000천원 / 1회

해당지역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동남아 시장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

지원항목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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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등), 시식행사비 

* 지원한도 내 행사관련 발생비용의 80% 지원(단,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5%, 1억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의무액 : 지원액 2배 이상의 수출(입)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

선정기준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15년 대비 ’16년도 수출증가율, 관련서류 

(해외인증, 라벨링, 카탈로그 보유여부) 등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 

(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

진행절차

모집시기 ·‘17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4~5월 중)

신청방법

·모집시기 : 매년 4월, 10월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문의처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 한다솔 사원(061-931-0847)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

(10월)

당해연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4월)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1월)

당해연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

(5월)

사업 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

사업 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

구분 지원 대상
지원한도(백만원) 지원비율

부류 종합 (%)

국내공모
수출업체 30 80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 100 85

해외aT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30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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